
호텔에 명시된 숙박기간 동안 머무르는데 동의하며 투숙하는 동안 업주 또는 종사자 몰래 어떠한
이유를 불구하고 이성을 객실로 불러들이거나 이성혼숙을 하게 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 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이 거절 되는데 동의하며, 미성년자는 숙박기간 동안 어떠한 종류의 풍기문란

 혹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서약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의 투숙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나”(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나”에 기재된 연락처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확인 및 비상시 당사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및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 락 처

주     소

숙박기간

미성년자 숙박 보호자 동의서
가. 미성년자 인적사항

성     명

 
                       20      년     월      일
 
                       본인 서명
 
                       보호자 서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 락 처 2

나.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1

[ 각  서 ] 
상기 “나”(보호자)는 “가”에 기재된 인적사항의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가 센텀비즈니스


